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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반 이후 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응하기 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팽창하 다. 그에 따라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 다. 더욱이 최근 기 (노령)연 , 유아보육 등 규모 복지사업이 지방

의 응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응지

방비 부담이 속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 한국 경제가 성장 국면에 어들면서 

증하는 복지사업비를 충당하기 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08년 국세 감세 조치가 단행되고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축되면서 지

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국세 감세 조치로 인해 내국세 세수가 

어들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규모  신장성이 

감소하 고, 부동산 거래가 축되면서 지방세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취득세 세수 

규모  신장성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1)

이처럼 출산․고령화의 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성장 등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시책에 따른 규모 복지사업이 지방의 

응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법정의무지출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재원이 속히 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신규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자체사업도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기존 자체사업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 한 복

지사업은 지방세입의 기반을 튼실히 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표

인 사업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응지방비를 조달하기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 해 주기 해 2013년에 지방소비세 세율이 5%에

서 11%로 인상되었다. 한 2013~2015년 동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자체 재정 여

건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 를 들어, 주택거래 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94,935동에

서 2010년 1,037,229동까지 감소한 이후 2013년 1,187,279호로 소폭 늘어난 이후 2015년 

1,720,795동까지 증가하 다(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www.kab.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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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자체사업을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자체

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기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입을 확

충하거나, 자체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복리를 향상하려는 지자체의 노력

을 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확 가 응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재원을 축소시키는지, 그리고 일반재원이 어들면서 궁극 으로 사회기반시설 

 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이 어드는지에 한 검증은 매우 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2)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확 되면서 개별 지

방자치단체가 받는 재정  압박 수 이 당해 지자체의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편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  함의를 도

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 가 궁극 으로 지

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자체의 산편성 방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한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제Ⅱ장에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수 을 나타내는 지표의 구성  련 효과 분석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복지재정부담도 지표를 구성하고, 이것

이 지자체 산편성 방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모형을 구축한다. 제Ⅳ장

에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수 이 기 자치단체의 산

편성 방식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2) 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세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증가할 때 SOC 재원이 감소하

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지방세수가 제한된 상황

에서 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 되면 응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가

용재원이 어들면서 자체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자체 복

지분야 사업 산을 일 것인지 SOC 분야 사업 산을 일 것인지에 한 단이 요할 

수 있다. 이는 행 앙-지방간 재정구조 아래에서 앙정부 주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산

편성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산편성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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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문헌 검토

본 연구는 복지사업의 수행을 해 필요한 응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기반시설  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이 어드

는 부작용이 래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와 련한 문헌은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와 이러한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방 산편성 방식에 미친 향에 한 분석 연구로 

별될 수 있다.

첫째, 법정 의무지출 성격의 주요 복지사업 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비교  활발히 이 져왔다(김태일, 2013; 박지 , 

2014; 손희 , 2013; 윤 진, 2013; 주만수․최병호, 2011; 주만수, 2012; 최원구․박

형근, 2013; 하능식․구찬동, 2012). 이들 연구는 공통 으로 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복지지출 증가가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 즉 

유아보육, 기 연  등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가 지방비 지출을 가

시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보건복지부 복지사

업 수행에 따른 지자체 응지방비 증가율이 체 국고보조사업 응지방비 증가율

에 비해 2배 이상에 이른다(김태일, 2013; 윤 진, 2013). 한 보건복지부 국고보

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해 이에 한 지방정부의 응지방비 증가율이 더 높다(주만

수, 2012; 김태일, 2013). 나아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이 지방재정의 체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손희 , 2013). 이는 국가주도 복지사업 확 가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주도 복지사업 확 와 지자체 재정부담 변화의 계를 살펴볼 때 많

은 선행연구들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 비  는 증가율을 단순 비

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정도는 

자치단체 유형별  인구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단순한 비  

는 증가율 비교 방식을 활용하는 신 재정압박을 나타내는 리변수를 구성․활

용한 보다 엄 한 방식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최원구․박형근(2013)은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

산 분야별로 연평균 증가율 간 탄력성을 비교하여 앙정부 사회복지 분야의 

산 증가가 역시, 자치구, 시의 순으로 련 산을 크게 증가시켜 다수의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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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만수․최병호(2011)는 지방채 발

행액의 비 을 재정압박의 리변수로 활용하여 사회복지비 비 이 높은 지자체일

수록 지방채 발행액 비 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사회복지 국고보

조사업 확 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비 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능식․구찬동(2012)은 자치단체의 사회복

지 산 증가가 지자체 유형별, 인구규모별, 재정력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 할 수 있는 복지재정압박도 지표를 구성하고, 이 

지표를 통해 상이한 압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사회복지 산

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박지 (2014)도 하능식․구찬동

(2012)의 복지재정압박도 지표를 활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시도하 다.

이 가운데 하능식․구찬동(2012)과 박지 (2014)의 연구는 재정압박에 따른 부

담으로 타 분야(SOC 분야 등)의 재정지출이 향(감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별 특성에 따라 재정지출구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비교 분석하 다는 에서 본 연

구의 분석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재정지출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계량 분석이 아닌 세출분야별 비 변화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

다는 에서 본 연구와 구별된다. 김태일(2013)의 연구 역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 비  증가가 경제개발 등 타 분야 지출 비 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의 산 격차를 단순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다.

둘째,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방 산편성 방식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연구로는 장덕희(2015)와 박기묵(2015)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통 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출 산에서 각 정책분야별 지출이 유하는 비 을 종속변

수로 하고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가 복지 분야  복지 이외 분야의 

지출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있다. 장덕희(2015)는 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라 지자

체의 세출분야별 재정지출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 는지를 멀티 벨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기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사회복지비 비 이 증가함에 따

라 사회 인 라 구축 역에 한 지출비 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기묵

(2015)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  증가가 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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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미치는지 분석하 다. 그 결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일반행정, 질서․안

, 교육 등 10개의 세출 산 분야에서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체효과가 존재하

고, 특히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 분야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구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만

으로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실질  재정부담의 향까지 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주도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의 응지방비 부담이 늘어

나면서 지자체 일반재원이 감소하게 되면 궁극 으로 자체사업 산편성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상된다는 에서 지자체가 받는 실질  재정부담의 향은 지자체의 

주요 세출분야 자체사업 산 변동을 통해 악하는 것이 할 것이기 떄문이다. 

본 연구는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이 지자체 주요 세출분야 자체사

업 산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에서 기존연구와 구분되

는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지자체 재정지출은 사회경제  요인(인구수, 노인인구수, 인구 도, 기 생활

수 자비율, 장애인인구비율, 유아청소년인구비율 등 인구통계  소득수 련 변수), 

정치  요인(단체장 소속 정당, 투표율, 투표 경쟁률 등), 재정  요인(재정자립도, 

지방세부담액 등의 지방정부 재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미애․

류은 , 2015; 하능식․구찬동,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지출 결정요인으로 사

용되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기존 복지재정압박도 지수를 개선한 복지재정부담도 지수3)

를 고안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는 과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구분하여 자체사업에 한하여 SOC  사회복지 분야( 유아, 노인 부문 등 

포함)의 산편성 방식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에서 기존연구와 구분된

다. 즉, 기존연구는 ‘지자체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 ⇒ 재정지출 구조 변화’의 

에서 복지사업 확 와 지방세출구조 변화 간의 계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 ‘의무지출 복지사업 증가 ⇒ 지자체별 응지방비 증

가 ⇒ 일반재원 감소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고려한 재정지출 구조 변화’에 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한 기 자치

 3) 복지재정부담도는 하능식․구찬동(2012)의 복지재정압박도를 보다 실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개선한 것으로 이에 한 설명은 제Ⅲ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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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각각을 상으로 분석하 을 뿐만 아니라, 기  

시지역을 도시형, 소도시형, 도농형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병행하 다는 

에서도 구별된다.

Ⅲ. 복지재정부담도의 구성과 분석모형의 설계

1. 복지재정부담도의 구성

본 연구는 복지사업이 확 되면서 개별 지자체가 받는 재정  부담 정도를 분석

하기 해 새로이 ‘복지재정부담도’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복지재정부담도’는 하능식․구찬동(2012)의 ‘복지재정압박도’4)를 보다 실에 부합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 로 인해 지방비 

부담 증 등 개별 지자체가 받는 재정  부담 수 을 지자체의 상  순 로 나타

낸 것이다.

기존연구의 ‘복지재정압박도’는 당해 연도의 사회복지 산 비 과 특정 기간의 사

회복지 산 비  차이를 각각 표 화하여 그 둘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다. 표 화과정을 통해 련 두 변수들이 서로 비교가능한 상  요성을 나타내

는 값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두 표 화 변수의 평균인 복지재정압박도는 개별 자

치단체의 체 산 비 사회복지 산의 비 과 증가속도를 동등하게 반 하여 지

자체간 상  순 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  순 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상  순 가 낮은 지자체보다 사회복지 산 비 이 높거나 더 빨

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표는 지자체 사회복지 산의 재원인 국비와 지방비를 정 하게 구분

하여 이 둘의 변화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실질 인 재정부담 정도까지 나타내지 못

하는 한계를 갖는다. 사회복지 산은 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데, 사회복지

 4) 하능식․구찬동(2012)은 사회복지 산 비 의 증 로 인해 그 이외 다른 분야의 재정기능을 

일부 조정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복지재정압박도’ 지표를 제안하 다. 그들

은 2010년도 사회복지 산 비 과 2002~2010년 간 사회복지 산 비  차이를 각각 표 화지

수(z-score)로 환하여 그 둘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압박도를 산정하 다. 이

에 따라 복지재정압박도는 지수가 아닌 상  순 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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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 과 증가속도가 유사하더라도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재원인 국비와 지방

비의 부담률이 달라5) 일반재원을 이용한 지방비 부담 수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어 다른 분야의 재정기능 일부의 조정과 결부된 재정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본 연구는 지자체가 자율 으로 사

용가능한 일반재원 수 에 변화를 래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련 지방비 부

담 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표(‘복지재정부담도’)를 구성하 다. 구체

으로 ‘ 체 정책사업(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지방비’ 가운데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유하는 비 을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비 비 ’이라고 할 때 본 연구의 

‘복지재정부담도()’는 이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비 비 과 특정 기간의 비

 차이를 각각 표 화하여 그 둘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식 (1) 참

조).6) 세부 으로 2009~2015년 동안 개별 지자체의 연도별 ‘복지재정부담도’를 계

산7)하고, 이를 평균한 ‘평균 복지재정부담도’도 산정한다.8)

  











  





∆


∆  
∆







 (1)

단, 
 

: 년도 기 자치단체의 체 정책사업(보조사업+자체사업) 지방비 

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비 비  

(
보조사업지방비

 
자체사업지방비

 

사회복지 보조사업지방비
 

)

∆       

 5) 재 기 연 , 유아보육, 생계 여, 주거 여, 장애인연  등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

업을 심으로 차등보조율이 운 되고 있다.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당해 사업 련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장치로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수 을 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의 향으로 사회

복지 산 비 과 증가속도가 유사한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련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이 다

를 수 있다.

 6) ‘복지재정부담도’는 당 산 총계(일반+특별회계) 기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 정책사

업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국비와 지방비 규모는 산자료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

이다.

 7) 이때 비  차이는 당해 연도 비 에서 년도 비 을 차감하여 산정하 다.

 8) 본 연구는 회귀분석시 연도별 ‘복지재정부담도’를 이용하고, 상 성 분석시 ‘평균 복지재정부

담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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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각 년도 모든 기 자치단체 상  , ∆ 의 

평균






, 
∆



 : 각각 년도 모든 기 자치단체 상  , ∆ 의 

표 편차

  …  (: 기 자치단체수)

이 복지재정부담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체 정책사업(보조사업+자체

사업) 지방비 가운데 사회복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방비가 유하는 비 이 

상 으로 더 크거나 는 더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복지 보조사업 수행 이외에 이

용할 수 있는 지방비 규모가 상 으로 더 거나 더 빠르게 어들고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지재정부담도의 구성을 통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 에 따라 개별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변화 정도를 악하여 당해 지자체가 받

는 실질  재정부담 정도를 산정하고, 이것이 당해 지자체의 주요 자체사업 산편

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2. 분석모형의 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복지재정부담도와 각종 자체사업 산 변화의 계를 알아보기 해 

2008~2015년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확 가 

기 자치단체의 각종 자체사업 산편성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한 회귀식을 

상정하고 그 분석을 시도한다.9)

구체 으로 확률효과(RE) 는 고정효과(FE) 모형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을 

 9) 체 지방 산에서 사회복지 산이 유하는 비 은 2005년 12.0%에서 2008년 17.3%로 증

가하 고, 그 이후 꾸 히 증가하여 2015년 25.4%, 2016년 25.3%, 2017년 25.6%의 수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사업 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 세출 산 과목체계가 변경된 을 고려하여 기능별 세출 산 분류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분석기간을 2008년 이후로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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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 상황에서 복지재정부담도가 기 자치단체의 각종 자체사업 산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각종 자체사업 산의 로그변수 

는 년 비 변화율이며, 주된 독립변수는 복지재정부담도이다. 따라서 련 회

귀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   ′       
  



   (2)

단,  : 년도 기 자치단체의 SOC( 는 사회복지, 보육․가정․여성, 노

인․청소년) 분야 자체사업 산의 로그변수 는 년 비 변화율

 : 년도 기 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도

   : 년도 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수들(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년도 기 자치단체 지역환경(인구 도), 복지수요( 유아

수, 노인수, 청소년수, 기 수 자수, 장애인수), 단체장의 소속 정

당 성향 더미  득표율

: 년도 연도더미(∈ ⋯)



∼ 

 , 

∼ 

 

이 모형은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각종 자체사업 산편성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요소들을 통제할 경우 복지재정부담도()와 각종 자체사업 산의 

로그변수 는 년 비 변화율() 간에는 음의 계가 존재할 것임을 가정한다. 

통제변수들로는 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수인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이상 

), 지역환경 변수인 인구 도, 복지수요 변수인 유아수, 노인수, 청소년수, 

기 수 자수, 장애인수, 그리고 기 자치단체 단체장의 소속 정당 성향 더미변수 

 득표율(이상  )10)과 2010~2015년도 연도더미들( )도 활용한다(<Table 1> 

참조).

10) 인구 도, 유아수, 노인수, 청소년수, 기 수 자수, 장애인수(1-2 , 3-6 ) 변수는 로

그변환하여 통제변수로 이용한다. 한 당해 연도(t년도) 산이 년도(t-1년도)에 편성된

다는 을 고려하여 지역환경, 복지수요, 단체장의 소속 정당 성향 더미변수  득표율은 

년도 기  변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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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료  기 통계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유형별․재원별로 구분된 세부 세출 내

역은 행정자치부 내부자료를 이용하 다. 한 인구  지자체 재정 여건(재정자주

도, 재정자립도)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  지방재정365, 면 은 국토

교통부의 ｢지 통계연보｣, 기 수 자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황｣, 장애인수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황을 활용하 다. 그 밖에 단체

장 소속 정당  당선자 득표율은 앙선거 리 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

보하 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2009~2015년 는 2008~2014년11)의 기간 동안 분석변수

들의 기 통계를 구해보면, 총 표본수는 각각 1,576개12) 는 1,574개이며, 이 가

운데 기  시는 519개(2009~2015년) 는 517개(2008~2014년), 기  군은 574개, 

자치구는 483개이다. 기 자치단체 체를 상으로 산정한 평균을 살펴보면, 자

체사업 산은 SOC 431억 7백만원, 사회복지 74억 35백만원이고, 사회복지 분야 

 보육․가족․여성이 15억 23백만원, 노인․청소년이 22억 37백만원이다. 이를 

기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자세히 보면, 자체사업 산 가운데 SOC 분야는 

기  시, 군, 자치구 순서로 가장 높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기  시, 자치구, 군의 

순서로 높은 수 을 나타낸다.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서는 기  군이 자치구보다 노

인․청소년 부문에 더 많은 산을 편성하고, 자치구는 기  군보다 보육․가족․

여성 부문에 더 많은 산을 배정한다. 이는 상 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기

 군에서 유아보다는 노인 련 자체복지사업을 더 많이 운 하는 한편, 상

으로 유아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노인보다는 유아 련 자체복지사업

11) 복지재정부담도를 산정할 때 최소 2개 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은 제외하고 2009년부

터 2015년까지의 기 통계만 제시한다. 이에 따라 년도 변수의 경우에는 2008~2014년 동안

의 기 통계만 제시한다.

12) 2010년부터 마산시와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고, 연기군 등이 합쳐져서 세종특별자치시

가 출범하 으며, 2014년부터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9

년까지의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2011년까지의 연기군, 그리고 2013년까지의 청원군과 청

주시 자료는 제외하 다. 따라서 2009~2010년 동안 체 표본수는 2009년 224개, 2010~2014

년 900개(225×4), 2014~2015년 452개(226×2)로 총 1,576개가 된다. 한편 당진군과 여주군

은 각각 2012년  2014년부터 ‘시’로 승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9~2015년 동안 이 두 

기 자치단체 모두 ‘시’유형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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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재정부담도와 인구 도 모두 자치구, 시, 군의 순서로 높은 수 을 나타낸

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기  시, 군, 자치구의 순서로 높지만, 재

정자립도는 기  시, 자치구, 군의 순서로 높다. 복지수요 측면에서 기  시는 

유아수와 장애인수가 상 으로 많고, 자치구는 청소년수, 노인수  기 수 자

수가 상 으로 많다. 반면 기  군은 기  시와 자치구보다 복지수요자 수가 

은 편이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새 리당 등 보수당이 가장 큰 비 을 나타내는 

가운데, 기  시, 군  자치구에서 민주당이 지 않은 비 을 보여 다. 무소속

은 기  군, 시, 자치구의 순서로 많고, 진보당은 자치구에서만 소규모 비 을 나

타낸다. 단체장 당선자의 득표율은 체로 50%를 상회한다.

Ⅳ.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수 이 지자체 산편성 방식

에 미치는 향

1. 복지재정부담도의 특징과 주요 분야 자체사업 산 변화율과의 계

복지재정부담도와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의 계를 살펴보기 

에,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복지재정부담도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복지재정압박도

가 서로 어떤 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Figure 1>은 2009~2015년

도 평균 복지재정부담도와 평균 복지재정압박도13)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동 그

림에 따르면, 평균 복지재정부담도와 평균 복지재정압박도가 비례 계를 갖는 것 

같지만 평균 복지재정부담도가 같더라도 평균 복지재정압박도의 편차는 매우 클 수 

있다. 이 편차는 자치구에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기  시, 군의 순서로 큰 양상

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복지비 비 의 수   증가속도가 비슷한 자치단체라 하더

라도 당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부 규모 복지사업에 해 서로 다른 차등보조율

이 용되는 경우 응지방비 부담 수 이 달라지면서 복지재정부담도도 크게 달라

13) 평균 복지재정압박도는 ‘복지재정부담도’ 공식(식 (1))에 개별 기 자치단체의 ‘ 체 정책사업 

지방비 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비 비 ’ 신 ‘ 체 세출 산 비 사회복지 산 비 ’을 

입하여 구할 수 있다. 이 게 산정된 연도별 ‘복지재정압박도’를 2009~2015년의 기간에 걸

쳐 평균한 것이 평균 복지재정압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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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welfare financial burden and the 

average welfare fisc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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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Cheongju(2009~2015), Cheongwon(2009~2013), Yeongi(2009~2011), Changwon(2009~ 

2015), Masan(2009), and Jinhae(2009) were excluded.

주요 변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Table 3>은 

지역낙후도지수14)를 포함한 주요 변수와 복지재정부담도  복지재정압박도 간의 

스피어만 순 상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15)를 정리한 것이다. 

14) 지역낙후도지수는 KDI공공투자 리센터(2012)의 방식을 용하여 구성하 다. 구체 으로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이상 인구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 수

(이상 경제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지이용율(이상 기반시설변수) 등 8개 지표값들

을 표 화한 후 AHP분석을 통해 얻어진 8개 지표의 상  가 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 다. 여기서 인구증가율은 과거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하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노령화지수는 0~14세 인구 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재정자립도는 과거 3개년 평

균, 제조업종사자비율은 인구 비 월평균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등록 수는 인구 1인당 

승용차등록 수, 도로율은 행정구역면  비 총도로연장 비율, 의사수는 인구 1인당 의사

수, 그리고 도시  토지이용율은 행정구역면  비 도시  토지면 ( 지+공장용지+학교용

지)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낙후도지수는 지자체간 낙후정도를 알려주는 상  순

로 볼 수 있다. 이 지수가 높으면 상 으로 낙후도가 낮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15) 스피어만 순 상 계수는 두 변수를 상으로 각각의 값을 정렬시켜 순 를 매긴 후 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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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복지재정부담도와 복지재정압박도 간의 순 상 계수를 살펴보면, 체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할 때 0.85016)으로 비교  높은 수 을 나타내지만 기  시, 

군, 자치구를 상으로 하면 각각 0.772, 0.650, 0.686으로 더 낮은 수 을 보여

다. 이는 기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두 변수 간 상 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지역낙후도지수와의 순 상 계수를 살펴보면, 복지재정부담도와 복지재정압박

도는 기 자치단체 체를 상으로 할 때 각각 0.489, 0.480으로 유사한 수 을 

나타내지만, 기  시를 상으로 하면 각각 0.294, 0.190로 자가 후자보다 더 크

고, 기  군을 상으로 하면 0.098, 0.184로 자가 후자보다 더 작다.

나아가 SOC 분야 자체사업 산 등 주요변수와의 순 상 계수를 살펴보면, 복

지재정부담도와 복지재정압박도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 다. 특히 기  시와 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의 순 상 계수를 보면, 복지재정압박도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를 나타내지만 복지재정부담도는 이러한 계가 확인되

지 않는다. 복지재정압박도와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간의 양의 계는 복지

재정압박 수 이 높은 기  시 는 군일수록 자체복지사업을 더 늘린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이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복지재정압박으로 인해 일반재

원이 어든 지자체는 자체복지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이거나 동결할 유인이 더 크

기 때문이다. 이는 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증가로 지자체가 받는 재정  압박수

을 표하는 지수로 복지재정압박도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 가 지자체의 재정여건

에 얼마만큼 향을 미치는지를 정 하게 악하기 해서는 복지재정압박도가 아

니라 복지재정부담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고 단된다.

한편 <Figure 2>와 <Figure 3>은 평균 복지재정부담도가 각각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의 연평균변화율과 맺는 계를 정부계층별로 나타낸 것으로, 그 

기 으로 구한 상 계수다. 이 상 계수를 통해 두 변수 간 독립성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스피어만 순 상 계수는 주어진 변수가 순서형 자료인 경우 이용되며, 이상치(outliers)에 

해 강건한 특징(robustness)을 갖는다. 이 계수가 0보다 크면 양(+), 0이면 독립, 0보다 

작으면 음(-)의 계를 나타낸다.

16) 별도의 언 이 없는 한 이하에서 제시하는 계수들은 유의수  1% 는 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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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시, 군, 자치구에서 평균 복지재정부담

도는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의 연평균변화율과 음(-)의 계를 형성

한다. 둘째, 기  시와 자치구의 경우 평균 복지재정부담도가 사회복지보다는 SOC 

분야 자체사업 산의 연평균변화율과 더 큰 음의 상 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 에 따른 응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당해 기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크게 감소할수록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에 한 산배분이 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 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

담도와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변화율 간의 상 성 분석을 통해 도출

된 결론일 따름이다. 따라서 주요 자체사업 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

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유효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welfare financial burden and the average 

annual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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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degree of welfare financial burden 

and the average annual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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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Cheongju(2009~2015), Cheongwon(2009~2013), Yeongi(2009~2011), Changwon(2009~ 

2015), Masan(2009), Jinhae(2009) was excluded.

2. 복지재정부담도가 지자체 산편성 방식에 미치는 향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지역환경, 복지수요, 

재정여건, 단체장 소속 정당, 단체장 당선자 득표율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2009~2015년 동안 복지재정부담도가 SOC, 사회복지 등 주요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년 비 변화율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고정효과(FE, fixed effects) 모

형을 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17)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복지재정부담도는 SOC  사회

17) 본 연구는 기본 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 통상 패 분석 시 확률효과 

는 고정효과 모형  어느 것을 용하여 회귀분석할 것인지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기  시, 군, 자치구 집단은 개별 지자체마

다 고유의 측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고정효과 모형을 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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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노인․청소년 부문 자체사업 산과 음(-)의 계18)를 갖는

다(<Table 4> 참조). 그 강도는 SOC 분야, 노인․청소년 부문, 사회복지 분야 순

으로 크다. 즉 복지재정부담도가 0.1 더 커지면 SOC 분야, 노인․청소년 부문, 사

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이 각각 (-)10.7%, (-)4.4%, (-)3.0% 어든다.

둘째, 복지재정부담도는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변화율은 물론 보

육․가정․여성  노인․청소년 부문 자체사업 산변화율과도 음(-)의 계를 형

성한다(<Table 5> 참조). 그 강도는 SOC 분야, 노인․청소년  보육․가정․여성 

부문,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크다. 구체 으로 복지재정부담도가 0.1 더 커지면 

SOC 분야, 노인․청소년  보육․가정․여성 부문,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변화율이 각각 (-)28.6%p, (-)22.4%p, (-)18.8%p, (-)12.0%p 낮아진다.

이 두 결과는 기 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 수행을 해 필요한 응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체로 SOC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변화율이 어들 뿐만 아니라, 

SOC 분야보다는 덜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변화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

셋째,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모두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 양

(+)의 계를 형성한다. 한 재정자주도는 보육․가정․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

과, 재정자립도는 노인․청소년 부문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나타낸다

(<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세입측면에서 지자체 

재정력을 일정 정도 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 두 지표가 높은 기 자치

단체일수록 그만큼 자체사업 산편성 여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19)

넷째, 인구 도는 SOC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노인․청소년 부문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나타낸다(<Table 4> 참조). 인구 도가 10% 증가할 때 자

체사업 산은 SOC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각 9.0%, 11.0%, 노인․청소년 부문

에서 18.3% 늘어난다. 이는 인구 도가 큰 기 자치단체일수록 SOC 분야는 물론

이고 노인․청소년 부문 심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자체사업 산을 더 많이 편성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단체장 소속 정당더미의 경우 무소속과 비교할 때 민주당과 보수당이 각

18) 이하에서는 유의수  5% 는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추정치만을 심으로 정리한다. 

유의수  1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언 한다.

19) 이에 해서는 <Table 8>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다시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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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OC 분야  보육․가정․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과 음(-)의 계 형성한다

(<Table 4> 참조). 를 들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SOC 분야 자체사업 산을 무

소속 단체장보다 (-)7.5% 더 게 편성하고, 보수당 소속 단체장은 보육․가정․

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을 (-)13.0% 더 게 배분한다.

여섯째, 단체장 당선자 득표율은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갖는다(<Table 4> 참조). 이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단체장일수록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6>과 <Table 7>은 각각 기 자치단체 체가 아니라 기 자치단체 유형

별로 <Table 4>  <Table 5>와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이며, 복지재정부담도와 주

요 자체사업 산 규모  년 비 변화율의 계만을 요약한 것이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시, 군, 자치구 각각의 지자체에서 복지재정부담도가 SOC 분야 자체

사업 산 규모  변화율과 음(-)의 계를 갖는다. 그 강도는 자체사업 산 규모 

측면에서 기  시, 군, 자치구의 순서로, 자체사업 산 변화율 측면에서는 기  

시, 자치구, 군의 순서로 크다.20)

둘째, 기  시를 도시형, 소도시형, 도농형으로 구분해도 복지재정부담도와 

SOC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변화율 간의 음(-)의 계는 동일하게 찰된

다.21) 그 강도는 자체사업 산 규모 측면에서 도농형, 소도시형, 도시형 시의 

순서로, 자체사업 산 변화율 측면에서는 소도시형, 도농형, 도시형 시의 순서

로 크다. 이는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이 비교  재정력이 양호한 

도시형 시보다는 소도시형  도농형 시에서 SOC 분야 자체사업 산편성에 더 

큰 부정 인 향을 미쳐왔음을 시사한다.22)

20) 2008~2015년의 기간 동안 기 자치단체 유형별로 평균 복지재정부담도 상하  5개 지방자치

단체 자체사업 산의 연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면, 기  시의 경우 하  부담 단체에서는 자

체 SOC 산 증가율이 20.8%에 이르고 동시에 체 자체사업 산 증가율(17.4%)을 상회

하 다. 반면, 상  고부담 단체에서는 자체 SOC 산이 (-)6.8% 감소하 고, 그 감소폭도 

체 자체사업 산 감소율 (-)1.1%보다 컸다(<Table A> 참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기  

시에서 복지재정부담이 높은 지자체를 심으로 자체 SOC 산편성을 한 재원이 크게 감

소하 음을 보여 다.

21) 다만, 도시형 시에서 복지재정부담도가 SOC 분야 자체사업 산과 유의수  1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를 갖는다. 

22) 2008~2015년의 기간 동안 기 자치단체 유형별로 평균 복지재정부담도 상하  5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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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복지재정부담도는 도농형 시에서 보육․가정․여성 부문을 심으로 사회

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 음(-)의 계를 형성하며, 기  군에서는 노인․청소년 

부문을 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 음(-)의 계를 갖는다(<Table 6> 

참조). 이는 도시형  소도시형 시와 자치구보다는 도농형 시와 군과 같이 상

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국가 주도 복지사업 확 로 인해 자체 복지사업을 이

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

<Table 6> Estimation results :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financial burden and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by type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Dependent variable 

( year)

[1]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 

field)

[2]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field)

[3]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childcare, family, 

female sector)

[4]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enior 

citizens and 

juveniles sector)

Welfare 

financial 

burden 

( year)

Lower-level local 

government
-0.107 *** (-8.81) -0.030 *** (-2.61)-0.033 　 (-1.63) -0.044 ** (-2.18)

City -0.218 *** (-8.70) -0.031 　 (-1.48)-0.063 * (-1.86) -0.073 * (-1.90)

Metropolitan type -0.069 * (-1.67) -0.094 * (-1.86)-0.107 　 (-1.39) -0.087 　 (-1.03)

Small city type -0.250 *** (-6.25) 0.017 　 (0.59) -0.002 　 (-0.04) -0.043 　 (-0.85)

 Urban-rural type -0.504 *** (-7.18) -0.186 *** (-2.72)-0.489 ** (-2.40) -0.288 * (-1.89)

County -0.127 *** (-3.97) -0.088 *** (-2.94)-0.004 　 (-0.06) -0.143 *** (-2.62)

Autonomous district -0.086 *** (-4.99) -0.018 　 (-0.98)-0.018 　 (-0.57) -0.055 * (-1.78)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atural logarithm(ln

) of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 [1] ~ [4] are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the same 

method as <Table 4> for each type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during 2009~2015. 

This table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welfare financial burdens on the budget for major 

self-funding program. Parentheses ( ) are  values. ***,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단체 자체사업 산의 연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면, 도시형 시의 경우 상  고부담 단체의 자

체 SOC 산 감소율(-6.8%)이 하  부담 단체의 자체 SOC 산 감소율(-9.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도시형  도농형 시의 경우에는 상  고부담 단체의 자체 

SOC 산은 감소한 반면(각각 –8.6%, -3.6%), 하  부담 단체의 자체 SOC 산은 오

히려 증가하 다(각각 17.5%, 1.8%)(<Table A> 참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기  시 가운

데 도시형 시보다는 소도시형  도농형 시에서 복지재정부담이 높은 지자체를 심으로 

자체 SOC 산편성을 한 재원이 크게 감소하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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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stimation results :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financial burden 

and the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by type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Dependent variable 

( year)

[5] FE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 field

[6] FE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field

[7] FE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in 

Childcare, family 

and women sector

[8] FE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enior 

citizens and 

juveniles sector

Welfare 

financial 

burden 

( year)

Lower-level local 

government
-0.286 *** (-13.95) -0.120 *** (-6.92) -0.188 ** (-2.54) -0.224 *** (-3.77)

City -0.582 *** (-12.11) -0.105 *** (-2.91) -0.175 ** (-2.26) -0.293 * (-1.91)

Metropolitan type -0.113 ** (-2.27) -0.202 * (-1.72) -0.095 　 (-0.76) -0.926 　 (-1.16)

Small city type -0.756 *** (-8.05) -0.059 　 (-1.35) -0.031 　 (-0.46) -0.231 ** (-2.05)

 Urban-rural type -0.504 *** (-7.18) -0.186 *** (-2.72) -0.489 ** (-2.40) -0.288 * (-1.89)

County -0.210 *** (-4.74) -0.148 *** (-3.03) -0.275 　 (-0.91) -0.208 * (-1.69)

Autonomous 

district
-0.247 *** (-8.44) -0.169 *** (-7.36) -0.198 ** (-2.54) -0.242 *** (-2.93)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e of change (







 ) in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 [5]~[8] are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the 

same method as <Table 5> for each type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during 

2009~2015. This table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welfare financial burdens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budget for major self-funding program. Parentheses ( ) are  values. 

***,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넷째, 복지재정부담도는 기  시(도농형 포함)에서 보육․가정․여성 부문을 

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변화율과 음(-)의 계를 나타내며, 소도시

형 시에서는 노인․청소년 부문 자체사업 산 변화율과만 음(-)의 계를 형성한다

(<Table 7> 참조). 기  군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산 변화율과, 자치구에

서는 보육․가정․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을 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변화율과 음(-)의 계를 갖는다. 이는 도시형 시를 제외하면 거의 부분

의 기 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 되면서 자체 복지사업 산 증가율

이 크게 둔화되었거나 감소율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Table 8>은 기 자치단체 체가 아니라 기 자치단체 유형별로 <Table 4>와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가운데 재정여건 지표와 주요 자체사업 산 규모의 계를 

정리한 것이다. 동 표에 따르면, 재정자주도는 기  시( 도시형 포함), 군,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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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SOC 분야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형성하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기  군에서만 SOC 분야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나타낸다. 한 재정자

주도는 도시형 시에서만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형성하

며, 기  군에서는 보육․가정․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갖는

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기  군에서 보육․가정․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과 음(-)

의 계를 형성하며, 자치구에서는 보육․가정․여성 부문을 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과 양(+)의 계를 나타낸다.

<Table 8> Estimation results :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ondition and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by type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Dependent variable 

( year)

[1]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 

field)

[2]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field)

[3]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childcare, family, 

female sector)

[4] FE

ln(Budget amount 

for self-funding 

program in senior 

citizens and 

juveniles sector)

Fiscal 

autonomic 

level

( year)

Lower-level local 

government
0.021 *** (6.23) 0.010 *** (3.29)  0.013 ** (2.36)  0.002 　 (0.29)  

City 0.017 *** (2.92) 0.006 　 (1.24) -0.001 　 (-0.12) 0.017 * (1.87) 

Metropolitan type 0.032 *** (2.77) 0.047 *** (3.27) 0.029 　 (1.33) 0.037 　 (1.57) 

Small city type 0.006 　 (0.46) -0.008 　 (-0.78) 0.007 　 (0.50) -0.014 　 (-0.82)

 Urban-rural type 0.006 　 (0.56) -0.011 　 (-1.04) -0.011 　 (-0.33) -0.020 　 (-0.82)

County 0.020 *** (3.69) 0.009 * (1.79) 0.023 ** (2.26) 0.006 　 (0.70) 

Autonomous district 0.033 *** (4.07) 0.016 * (1.77) 0.016 　 (1.10) -0.015 　 (-1.02)

Fiscal 

independe

nce level

( year)

Lower-level local 

government
0.013 *** (3.86)  0.012 *** (3.77)  0.004 　 (0.69)  0.012 ** (2.19)  

City 0.008 　 (1.23) 0.010 * (1.88) 0.006 　 (0.68) 0.009 　 (0.97) 

Metropolitan type 0.005 　 (0.55) -0.014 　 (-1.19) 0.004 　 (0.21) -0.014 　 (-0.68)

Small city type 0.005 　 (0.33) 0.009 　 (0.91) -0.011 　 (-0.75) 0.023 　 (1.29) 

 Urban-rural type -0.007 　 (-0.52) 0.011 　 (0.77) 0.068 　 (1.60) 0.002 　 (0.06) 

County 0.016 ** (2.36) 0.002 　 (0.30) -0.041 *** (-3.10) -0.012 　 (-0.99)

Autonomous district -0.000 　 (-0.01) 0.020 *** (2.77) 0.025 ** (2.12) 0.018 　 (1.55)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atural logarithm(ln

) of the budget for self-funding 

program(

). [1] ~ [4] are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the same 

method as <Table 4> for each type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during 2009~2015. 

This table summarizes the effects of fiscal autonomic level and fiscal independence level 

on the budget for major self-funding program. Parentheses ( ) are  values. ***,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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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세입측면에서 지자체 재정력을 

일부 표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기 자치단체 유형별로 볼 때 

체로 SOC 분야 자체사업 산과 정 인 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의 경우에는 기  군에서만 이 계가 찰되기 때문이다.23) 더욱이 기  군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보육․가정․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과는 정

 계를 형성하기보다 오히려 부정  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  군에서 

재정자립도와 주요 분야 자체사업 산 간의 계가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 다.24)

Ⅴ. 정책  시사

2000년  반 이후 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이에 응하기 한 정부시책 

복지사업이 크게 확 되었다. 그러나 주요 복지사업이 지방의 응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법정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응지방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래하 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 

수요도 꾸 히 증가하 다. 반면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 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정부 감세정책, 부동산 거래 변동의 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이 제

약을 받아왔다. 최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세수가 안정 으로 확보되면서 지

방세 신장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재산

과세가 여 히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

23)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일반회계 산에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 )

이 유하는 비 을 가리킨다. 즉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일반재원 성격의 자주재원이 상

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해당 기 자치단체

가 SOC 분야 자체사업 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세입측면에서 재정력이 좋다고 해서 모든 기 자치단체가 자체복지사업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도시형 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기  군은 보육․가

정․여성 부문에서만 자체사업 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찰된다.

24)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일반회계 산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 을 나타

낸다. 2016년 기 으로 기  군과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18.0%, 29.7%로 재정

자주도(각각 62.9%, 47.0%)보다 각각 44.9%p, 17.3%p 더 낮은 수 이다. 이는 이 두 정

부계층 모두 앙정부는 물론 상 정부계층으로부터 넘겨받는 일반재원 성격의 이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 자체사업 산에 주된 향을 미치는 

재정력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에 의해 더 잘 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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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요컨  정부시책 복지사업의 팽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났지만 지방

세입 확충이 제한 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응한 재원 마련

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 자체사업의 추

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자체사업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부시책 복지사업의 확 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이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사업 산편성 시 어떤 방식으로든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데, 이에 한 통

계  검증은 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주도 복지사업의 확 로 인해 지역 

고유의 특수성을 살린 지자체 자체사업이 축된다면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제약하

고 재정책임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5)

이런 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 가 궁극 으로 지방비 부

담이 크게 늘어난 지자체의 주요 자체사업 산편성 방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세부 으로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복지재정부담도’ 지표를 구성하고,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복지재정부담도가 기

자치단체의 각종 자체사업 산편성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한 패 분석을 

시도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체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할 

때 국가시책 복지사업 수행을 해 필요한 응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체로 

SOC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변화율이 어들 뿐만 아니라, SOC 분야보다는 

덜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변화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둘째, SOC 분야 측면에서 이를 기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복

지재정부담도와 SOC 분야 자체사업 산 규모  변화율 간의 음(-)의 계는 기  

군과 자치구보다는 기  시에서 더 강하고, 기  시 에서도 비교  재정력이 양

호한 도시형 시보다는 소도시형  도농형 시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 고유의 사업수요에 부응하는 자체사업 확보를 한 지방자치단

체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 국비지출 사업과 비교하여 자체 산 사업이 주민체

감도가 더 높아 주민효용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고, 자체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책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에 더 필요한 방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

지사업 부분이 법정 의무지출사업으로, 지자체로서는 국비사업 수행을 한 산을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 확보를 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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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복지 분야 측면에서 보면, 국가 주도 복지사업 확 로 인해 자체 복지

사업을 이는 경향은 재정력이 양호한 도시형 시보다는 도농형 시와 기  군과 

같이 상 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찰된다. 아울러 도시형 시를 제외하면 거의 

부분의 기 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 되면서 자체 복지사업 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확 는 지방재정 부담을 늘림으로써 SOC 투자에 기

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기 자치

단체의 노력을 해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 의 응형태로 지

출되는 지방복지비 지출 부담 증가가 자체 SOC 투자를 통한 지역발 은 물론 그에 

따른 세입기반 확충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도시

형 시를 제외하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향상하려는 지자체 노력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앙정부 복지사업이 산제약으로 사각지 가 많고 획일 인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면 지자체 스스로 이를 보충하거나 지역 고유의 복지수요를 반 한 

새로운 자체 복지사업을 시도하기 힘든 이러한 재정환경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방세입 강화로 연결되

는 지방재정의 안정 이고 지속가능한 세입-세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복지사업 확 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한 실효성 있는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시책 확  등 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가 확 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 으로 앙정부가 감

당하는 방향으로 기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6) 이와 련

하여 기한의 제한에 한 언  없이 추가 증가분을 앙정부가 감당하도록 기 보

조율을 조정하자는 주장(주만수, 2013)이 있으나, 성장률 둔화, 국세감세 등 앙

정부가 직면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조정된 기 보조율의 용 기한을 명시할 필

요는 있어 보인다. 더욱이 복지사업의 확 가 비록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혜택이 주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므로 응지방비 추가분에 한 지방정부의 

26) 특정 사업 증가 측면에서 특정보조 이 일반보조 보다 사회후생이 높고, 응보조 이 비

응보조 보다 효율 이라는 에서 국가 주도의 복지사업은 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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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몫을 단계 으로 늘리는 것이 할 수 있다. 장기 으로는 앙–지방간 

 역–기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27)

이러한 복지재정 분담체계의 조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선심성․ 시

성 사업 는 기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거나 복되는 사업을 정비하여 

세출 부문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규 세원 발굴 등 자

체재원을 확충하여 세입을 보강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사업 산에 주된 향을 미치

는 재정력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에 의해 더 잘 표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기 자치단체 유형별로 볼 때 체로 SOC 분야 자체사업

산과 정 인 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기  군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가정․여성 부문 자체사업 산과 부정  계를 보여주는 

등 주요 분야 자체사업 산과의 계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이용하는 기 자치단체 정

책사업유형별․재원별 세출 산은 당 산 총계기 이다. 개별 지자체가 필요시 

추가경정 산을 통해 SOC 분야 자체사업 산을 증액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당 산이 아니라 최종 산 는 결산 기 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합할 수 

있다. 둘째, 자치구는 도시 행정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  시․군과 다르

게 자치권의 범 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자치권 범  제한이

라는 자치구의 특징을 회귀모형에 반 하지 못했다. 셋째, SOC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 산편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성향 이외에 지방의회 다수당의 성향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의 회

귀모형에 이를 반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27) 세부 으로 지방의 책임  력 정도, 지방의 재량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

업 련 기 보조율 체계의 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입각하여 기 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보

조 리에 한 법률｣ 제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한 재 지방재정부담심의 원회의 

심의 상에 앙–지방간, 역–기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

나, 이 사항에 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해서는 국고보조율 결정 주체인 기획재정부 등 

계부처 간의 공감  형성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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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Local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on the             

Local Budget Planning*

Jae Myung Han**․Woojin Shin***

Abstract28)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ncrease of the local matching fund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affects the local budget planning.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welfare financial burden on the 

budgets of some self-funding programs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confirms that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end to reduce their ow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s the central 

government’s welfare programs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me measures to help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under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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